
[별표 3]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제적 및 폐기 절차 (제9조 관련)

1. 폐기 및 제적 절차

  가. 해당 자료의 관리 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제적 및 폐기자료를 선정한다.

  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자료의 목록을 작성한 후 정책자료과에 제적‧
     폐기를 의뢰한다. (단, [별표 2] 제3항 나목의 자료는 해당 자료의 

     관리 부서에서 자체 폐기할 수 있다.)

  다.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라. 심의가 완료된 자료는 관장의 내부 결재로 폐기를 승인한다.

  마. 폐기가 승인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제적 처리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의 도서관자료 제적원부를 작성하고 제적‧폐기일자를

      기록한다.

    2) [별지 제8호 서식]의 제적인을 해당 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제적‧폐기 처리한다. 단, 폐기자료를 분쇄 또는 소각할 경우 이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3) 제적‧폐기 대상자료의 목록 정보를 삭제하고 통계를 수정한다.

2. 기타 사항

  가. 폐기된 자료는 매각‧소각‧분쇄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나. 제적‧폐기된 자료의 등록번호는 재사용하지 않으며, 분실‧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한 자료가 추후 발견되거나 필요에 의해 재구입된 경우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 폐기 결정된 자료의 부록은 원자료와 같이 처리한다.

  라. 제적원부는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형태의 파일로 관리하며, 전자파일은 

      외부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